
다음의경우 1년동안그리고미성년자는만 18세까지미성년자
운전허가나운전면허가취소되게됨 (또는연습면허증
이나운전면허증신청에거부를당하게됨) :

A. 졸업하지않고학교를 중퇴하거나 10일동안 연속해서 학교를
가지않는경우

B. 현학년도에 10일이상의무단결석을했거나전학년도에 10일
이상무단결석을한경우 또는;

C. 다음중의 한가지행위위반으로심의회장, 배심원,  또는법정에
의해선고받았거나 저지른 위반행위의결과로학습배치
변경을받거나 심의회장에게심의포기각서를제출하고
본인의위반행위를시인한경우;

i. 교사나학교직원을협박 , 공격하거나신체적인해를초래한경우;

ii. 학교나학교가주관하는행사에서술이나마약을소지하거나판매한
경우;

iii. 학교나학교가주관하는행사에서무기를소지하거나사용한 경우;

무기에대한정의는 (O.C.G.A.16-11-127.1 and 40-5-22)에의해판정
하게됨 ;

i. 타이틀 16의 6장에의해금지된성적공격을한경우 ; 

ii. 다른학생들을포함한타인에게신체적싸움을걸거나신체적피해를
초래하거나심하게추한행동을하는경우.

주법은학교츨석과품행의중요성을강조하고
있습니다 ! 

지역교육구는법에의하여불복종하는학생들을 주
교육청에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. 주교육청은주
운전면허관리단 (DDS)에게 통보하게 됩니다. 

부모나보호인이학생의학교자퇴를허락하는
것은 더이상학생의정지된운전면허나
연습면허의정지를무효화하는사유로인정되지
않습니다. 

이에 관한자세한설명은청소년과성인운전자의
의무법(TAADRA)의조지아 규칙 부문 40-5-22 
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. 

이정보는캅카운티교육구의호의로제공되었습니다. 

실수를하게되면…
운전을못합니다!


